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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25%는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어

-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 m’, ‘500 g’, 

‘1.5 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여 평균적

으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법적 허용오차 준수 → (개정) 법적 허용오차 + 평균량(내용량(평균) ≥ 표시량) 준수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사례 : 중국(’23) 약 28,000개, 독일 약 60,000개, 일본(’24) 약 160,000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4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① 쌀, 라면, 우유 등 취약계층 영향이 큰 ‘기초생활물품’

② 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화장지 등 ‘소비자 밀접 상품’

③ 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④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품목군 별로 보면,

  • 냉동수산물(생선류, 어패류): 9%

  • 해조류: 7.7%

  • 간장·식초류: 7.1%

  •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 음료류 및 주류: 44.8%

  • 콩류: 36.8%

  • 우유: 32.4%

  • 간장 및 식초: 31.0%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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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
9. 향신료
10. 면류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참고 2 ‘25년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결과

□ 허용오차 조사 결과

   ㅇ 1,002개 정량표시상품 중 허용오차 초과 상품이 28개(2.8%)로 조사
구분 적합

(내용량-표시량 ≤ 법적허용오차) 
부적합

(내용량-표시량 > 법적허용오차)
소계

허용오차 검사 974개 28개 1,002개

  ㅇ (품목별)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의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냉동해산물이 해당

     * 해조류(7.7%),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 순

< 품목군별 허용오차 조사 결과 >

품목 조사상품 수
허용오차 초과

상품 수 비율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67 6 9.0%
해조류 13 1 7.7%

간장 및 식초 42 3 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70 4 5.7%

콩류 19 1 5.3%

합성세제 44 2 4.5%

채소류 54 2 3.7%

음료류 및 주류 116 4 3.4%

육류 30 1 3.3%

곡류 40 1 2.5%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11 2 1.8%
과자류 및 빵류 91 1 1.1%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 83 - -
과실류 48 - -
우유 37 - -
면류 34 - -
조리식품 23 - -
전분류 19 - -
향신료 19 - -
설탕 13 - -
소스류 12 - -
꿀 11 - -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 5 - -
조미 반찬류 1 - -

합계 1,002 28 2.8%



□ 평균량 조사 결과

   ㅇ 1,002개 정량표시상품 중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이
251개(25.1%)로 조사

구분 적 합
(내용량(평균) ≥ 표시량)

부적합
(내용량(평균) < 표시량) 소계

평균량 검사 751개 251개 1,002개

  ㅇ (품목별) 음료류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 과자류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 순

< 품목군별 평균량 조사 결과 >

품목 조사상품 수
평균량 부족

상품 수 비율

음료류 및 주류 116 52 44.8%

콩류 19 7 36.8%

우유 37 12 32.4%

간장 및 식초 42 13 31.0%

과자류 및 빵류 91 25 27.5%

합성세제 44 12 27.3%

향신료 19 5 26.3%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67 17 25.4%

과실류 48 12 25.0%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11 27 24.3%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70 17 24.3%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 83 19 22.9%

채소류 54 11 20.4%

소스류 12 2 16.7%

해조류 13 2 15.4%

설탕 13 2 15.4%

육류 30 4 13.3%

면류 34 4 11.8%

전분류 19 2 10.5%

꿀 11 1 9.1%

조리식품 23 2 8.7%

곡류 40 3 7.5%

조미 반찬류 1 - 0.0%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 5 - 0.0%

합계 1,002 251 25.1%


